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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기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경기 안정화 등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위험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의 재원 확보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역 및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한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세정책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세법개정 및 조세정책 동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0년 이후 매년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조세｣의 구성을 보면, 제1부 조세의 이해에서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

니다.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을 담았습니다. 제4부 조세지출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발행일 기준 최신 통계 자료를 사용함. 이에 연도별 통계의 경우 
2024년도 통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인용하였으나 ① 국제비교를 위한 OECD 통계, 
②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신고 기준 통계, ③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른 지방세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2023년도 통계 자료가 최신 자료로서 이를 인용함.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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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세의 개념

조세(租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 또는 경제･사회적 정책의 실

현을 위하여 과세권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

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給付)를 의미한다. 조세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

라의 경우 명확한 실정법상 정의는 없으나,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

조)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9조)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제3조제

1항에서 “조세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공법상의 공동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급부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

로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1)로 정의한 바 있다.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부과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

세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둘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나 경

제･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성을 가진다.

셋째, 조세의 부과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로 정한 조세부과에 

대한 요건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넷째, 조세는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징수하는 급부로서 비대가성(非代價性) 또

는 비보상성(非補償性)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수수료, 의무이행 확보 및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1) 헌법재판소 2001.4.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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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조세는 강제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급부로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여섯째, 조세는 급부(給付)로서 납세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

(납세자)의 행위이다. 조세의 급부는 금전급부(金錢給付)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

물급부를 포함한다.

제2절 조세의 기능

1. 재원조달 기능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활동으로 번 소득 또는 경제주체가 지출하는 소비로

부터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는 조세 외

에도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

루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조세를 정부 재정의 주된 수

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경제･사회정책적 기능

소득과 부의 재분배

조세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적(progressive), 역진적(regressive), 비례적(proportional) 조

세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되는 조세제

도는 누진적 조세이다. 누진적 조세란 납세자의 소득･소비･자산 등 과세기반이 증가할수

록 세율도 상승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과세기반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하락하는 

조세를 역진적 조세라고 하며, 과세기반이 증가하더라도 세율이 변하지 않는 조세를 비

례적 조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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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적 조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소득세를 들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세율의 구조를 

누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

층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감소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명목세율의 누진적인 설계와 별개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적용 

수준에 따라 실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누진세･비례세･역진세❙

거시경제 안정화

거시경제 안정화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인하･조세감면 등을 통해 조세수입 증가율을 둔화시킴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지출 억제 및 세율인상･감면축소 등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2)

이라 하며, 조세는 이러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2)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율을 변화시키거나 지출 조정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더 크게 하려는 것을 의미함



2025 대한민국 조세 5

제
1
장

개
요

이 변동함으로써 경기 변동성이 완화되는 기능을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

bilization)라 한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기불황이나 경기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

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동하여 경기변동

의 진폭을 완화시켜 주는 기제이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경기 하락기

에는 확장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작동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돕는다. 

조세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조세수입의 규모가 크고,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시장실패 교정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는 것 역시 조세의 기능 중의 하나이다. 시장실패

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이 가격의 결정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등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를 통해 외부불경

제 등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한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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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둘 수 있다. 반대로 외부경제의 예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들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은 성공할 경우 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지만, 장기간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높은 실패 확률로 인해 적정 수준 이하에서 과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3절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부과･징수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물건이 국경을 

넘는 거래인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국세는 각 세목별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세주체가 되어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및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

는데, 지방세의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어 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지

방세법｣에서 모든 지방세 세목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세수의 용도에 대한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보통세

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다. 대부분의 국

세와 지방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반면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조세이다. 현행 국세 중 목적세로는 교육세(교육기반 확충 목적), 교통･에너지･환경

세(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보전 및 개선 목적), 농어촌특별세(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목적)가 있다.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 확충 목적)와 지역

자원시설세(지역개발사업 재원 및 소방사무 제반비용 확충 목적)가 목적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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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담세자와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적인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3)에 따라 직

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일치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인세･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입법자가 예정4)하는 조

세로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 세목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조세를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人稅)와 물

세(物稅)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능력을 

조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와 같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각

종 인적공제가 인정된다.5) 물세는 거래자나 소유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판매 

행위, 보유 재산과 같은 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개

별소비세･주세･취득세 등이 있다.

3) 이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를 뜻하는 법적 귀착의 개념으로서, 실제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은 간접세뿐만 아니라 
직접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법적 귀착만으로 실질적인 최종 담세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가격 인상, 임금 전가, 배당 감소 등의 형태로 일정 부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OECD는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보다는 
소득/소비/자산과세와 같이 세원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함

4)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후 동법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둠으로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특성이 
입법에 반영되어 있음

5) 다만,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과 같이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이자소득자의 
소득은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물세에 해당하는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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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구분기준 종류

과세주체

①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수의 용도

①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세에 해당

②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해당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
- 국세 중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① 직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② 간접세:경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납세의무자
인적요건 고려 

① 인세: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경제주체의 담세력 결정 시 납세의무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는 조세
-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② 물세 : 거래자나 소유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판매 행위, 보유 재산과 같은 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취득세 등 

과세대상
측정단위

① 종가세 : 과세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측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
-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조세

② 종량세 : 과세표준을 중량･용량･건수･인원 등 물량으로 측정하는 조세
-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및 경유의 1ℓ당 과세), 일부 주세(주정 1㎘당 과세), 
개별소비세(특정 입장행위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1인 1회 입장시 과세) 등

다른 조세에의 
부가(附加)
여부

① 독립세 : 소득, 재산, 소비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② 부가세(surtax) : 다른 조세의 세액 등에 부가(附加)하여 과세하는 조세 
- 국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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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 조세의 법원(法源) 및 법률체계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침해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조세의 징수로부터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규범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된다. 조세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을 뜻하는 법원(法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

칙, 조세조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 법률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의 규범체계

제1부 조세의 이해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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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

률이 규정하지 않은 자의적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조세법의 최고 

법원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조세법규 또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세목별 과세요건 등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

가치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일반 공통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

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다. 지방세는 다세목 

1세법주의를 채택하여 각 세목별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일반 공통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다.

명령, 조례･규칙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행정부는 명령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세 관련 하위법령으로는 법률의 개별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

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세기본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6),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7)

조세조약

조세조약이란 국제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 등으로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세조약은 국

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8)

6)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1항
7)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2항 
8) 헌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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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및 해석･적용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

한 기본적 지침을 의미한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

과세의 원칙이 있다.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모든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조세의 종류･내용･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

의 과세권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9)와 제59

조10)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 규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이에 파생

되는 원리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

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11)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기본

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

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및 행정영역의 전문화로 인해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

률보다는 탄력성･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그 내용이 일

정부분 위임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임입법12) 역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구체적이고 

9)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0)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1) 헌법재판소 2001.8.30. 선고 99헌바90 결정 등
12)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그 입법권을 법률적 위임의 형태로 국회 이외의 국가기

관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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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의미하므로 포괄적

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13) 과세요건 명확

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보완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

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이 규율해야 하는 경제현상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구

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 등 불확정 개념14)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의 

취지나 목적, 전후 문맥의 내용 등에 대한 문리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소급과세금지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납부 의무가 이미 성립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

여 그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세법 또는 달라진 해석 및 관행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과세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현행 조세법 및 해석･관행을 신

뢰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한 후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

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

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14) 불확정 개념의 예시로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 “경기대책상 필요가 있는 때” 등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중9)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9)”으로 
규정하여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바 있음.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동 법률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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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령의 소급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

급과 과세기간 중(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전)에 개정된 세법 등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

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 있다. 대법원은 진정소급은 허용하지 않지만 부진정

소급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 조항의 경우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15)

2. 조세평등(공평)주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16)의 세법적 구현으로,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

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공평)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부과

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7)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의 개념은 동일한 소

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개념인 ‘수평적 공평’과 소

득이 다른 사람들 간에 다르게 조세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개념인 ‘수직적 공

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담세력은 동일하지만 정책적인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담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조세특례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세특례조치는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감경 

또는 가중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18)

조세특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세특례조치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때 조세특례의 정책목적이 

합리적인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유효한 것인지, 조세특례조치에 의

하여 공평부담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9)

15)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결정 등
16) 평등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의 평등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구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는 합리적 차별을 핵심으로 함

17)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18)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6.26. 93헌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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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인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20)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을 통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대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1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p.44.
20)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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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과세요건(課稅要件)이란 납세의무라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조세부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과세권자 역시 조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

의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그 내용은 명확(과세요건 명확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과세주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대상), 과세표

준(과세물건을 화폐가치 또는 물량으로 측정한 것), 세율(과세표준의 단위당 세액)로 구

성된다. 과세요건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재분류하면 과세권자 및 납세의무자는 인

적요건, 그 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절 납세의무자

개념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란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21) 납세의

무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인 담세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

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납

세의무자와 최종적인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는 다음 

표와 같다.

21) 「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

과세요건

제1부 조세의 이해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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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
구분 세목 납세의무자

국세

소득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세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주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주류를 수입하는 자 

증권거래세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휘발유, 경유)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교육세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을 받은 자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광업권, 어업권 등 과세대상 취득자
레저세

∙경륜, 경정 및 경마 사업자
∙소싸움 경기 시행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등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납세의무자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 (사업소분) 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등 소유자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소유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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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범위는 과세대상(물건)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22) 또는 본점 

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에 주소･거소 또는 본점 등을 두고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의 조세부담 범위가 다르다.

개인인 납세자의 경우 거주자23)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거소 또는 본점 등을 두고 있는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24)를 부담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발생원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인 납

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영리/비영리법인)와 국내 본점소재지 여부(내국/외국법인)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

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내외에

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등이 국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의 확장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장된 납세의무’라고 칭

하며, 연대납세의무와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는 복수의 자가 연대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또는 전원을 대상으로 납부 청구가 가능하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그 한도

에서 소멸한다.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 외에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납세의무자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납세의무가 아닌 ‘징수하여 납부’할 협력의

2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거소(居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장소임(소득령§2의②) 

23)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임(｢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24) 귀속소득의 발생장소 또는 취득재산의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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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징수의무자25)가 있다.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징수의무자를 합하여 납세자라고 부른다.26)

제3절 과세대상

개념

과세대상(課稅對象)은 법률로 정한 과세의 대상으로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뜻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납세의

무자의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소유･이용･소비･이전 등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능력(담세력)을 파악하는 물적 기초로 활용된다.

분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은 소득･소비(또는 지출)･자산(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소득

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

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정의된다. 소득과세는 납세의무자

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가 소득과세 세목에 속한다.

소득과세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담세력이 높은 것으로 보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

제･감면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과세에 반영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27)의 구현

에 적합하다. 또한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설정할 경우 수직적 공평을 실현함으로써 소

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5) 징수의무자는 본질적인 납세의무가 아닌 징수하여 납부할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원천징수의무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과세권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거래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
 3.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 징수에 있어 징수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킨 뒤 이를 과세권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6) 「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27)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은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담세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관점과 

연계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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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지출)

소비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service)을 사용하여 효용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

비과세는 이러한 소비･지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력이 곧 담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등이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이 소비과세 

세목에 해당한다.

소비과세는 세원의 포착이 비교적 용이하고 소비금액의 산정이 단순하여 징세절차가 

간소한 편이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는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고 단일 비례세율

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지출행위에 부과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 사치재

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소비과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③ 자산(재산)

자산(재산)이란 예금･주식･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토지･건물･주택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선박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한 과세는 경제가

치의 저량(stock)에 대한 과세로서, 자산 보유에 따른 효용, 부(富)의 집중방지･소득재분

배, 소득･소비과세의 보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자산과세는 대부분 물

적 과세28)로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총액 또는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자산(재산)과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

한다.

28) 물적 과세는 소득세 등 인적 과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物件)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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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세표준

조세의 크기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금액화하거나 수량화하여 측정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세대상을 금액･건수･용량･인원 등의 화폐가치 또는 물

량으로 측정한 값을 과세표준(課稅標準)이라 한다. 납부할 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는 과세표준의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이며,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세목별로 각

각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종가세의 경우 금액이 사용되고, 종량세의 경우 수량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은 대부분 과세대상을 금액화하는 종가세이며, 교통･에

너지･환경세, 주세의 일부(주정･탁주･맥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일부 세목의 

경우 과세대상을 수량으로 측정하는 종량세이다.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
구분 세목 과세표준

국세

소득세
∙개인의 1역년(曆年) 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공제 또는 기본공제 차감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차감)

법인세
∙법인의 1회계연도 소득금액(또는 청산소득금액)을 기초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가격)1)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휘발유 및 경유) 제조 반출수량, 수입신고 수량

개별소비세
∙ (유류) 유류량(ℓ, ㎏)
∙ (담배) 담배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 용량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입장인원 수 및 횟수

주세
∙ (주정･탁주･맥주) 출고량
∙ (그 외 주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관세 ∙수입물품의 가격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광업권, 어업권 등 취득가액
재산세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및 선박) 가액, 시가표준액
∙ (발전용수 및 지하수) 용수량, (컨테이너) TEU2), (발전소) 발전량

담배소비세 ∙담배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 용량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주: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중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
2)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는 가로길이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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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세율

개념

세율(稅率)은 세액 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과세표준이 

금액일 경우 비율(%)로 표시하고, 과세표준이 수량일 경우 단위당 일정금액(예 : 원/㎘)으

로 표시한다.

세율의 종류, 크기, 누진구조의 완급 등은 국가의 자본축적도, 소득분배도, 재정수요의 

크기,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세율의 결정

은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에 기반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거래가 국

제화되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도 세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분류

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커지는 누진세율로 구분한다. 그 외에 경제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한

계세율･실효(유효)세율과 조세법적 개념에 해당하는 법정세율･탄력세율, 그 외 지방세에

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표준세율･제한세율･임의세율 등의 분류가 존재한다.

①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의

미하며,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로 구분한다. 단순비례세율은 모든 과세대상에 동

일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이 여기에 해당한

다. 반면 차등비례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및 대체유류 475원/ℓ, 경유 및 대체유류 340원/ℓ)가 

여기에 해당한다.



2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②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액의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

율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

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가운데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단계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③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

세법에서 정한 명목세율을 법정세율(法定稅率)이라고 한다. 법정세율 가운데 탄력세율

(彈力稅率)은 기본세율을 법률로 정해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로서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율의 조정권을 위임받은 하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기

본세율의 일정한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 중 「개별소

비세법」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30)」, ｢지방세법｣ 등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④ 한계세율 및 실효세율

한계세율(限界稅率)은 추가되는 1단위의 과세표준(과세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조세의 부과에 따른 세후소득 변화 등 경제적 왜곡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실효세율(實效稅率)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세소득금액) 대비 총 결정세액(실제 부담

한 세액)의 비율로서 납세의무자의 실제 세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각종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효세율은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 달라질 수 

있다.

29) 한편, 개별소비세의 경우 탄력세율 외에 기술개발 선도 및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잠정세율을 두고 있음(「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30) 증권거래세의 경우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이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零)으로 규정할 수 있음(「증권거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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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조세의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립한다. 과세요건

이 충족됨으로써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

라는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과세요건 충족을 통해 성립된 조

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납세의

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정된다. 이후 확정된 조세의 납세의무는 통상적으로 이를 

납부하거나 충당함으로써 소멸되고, 당초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무효 등의 이유로 

과세권자의 부과권･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소멸된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부 조세의 이해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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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조세의 납세의무는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이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법

의 적용기준으로서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만약 세법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새로운 세법에 따른 소급과세는 금지되며,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목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

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지방세

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

태이므로 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과 및 징수라는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성립시기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요건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행위가 완성되는 시

점이다. 크게 과세기간의 종료시점, 과세사실의 발생시점, 과세기준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과세(期間課稅)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31)이 끝

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와 같이 ‘과세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 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도 있다.

31)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1.1.~12.31.), 법인세는 회계기간(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부가가치세는 1년 기준으로 6개월씩 
구분(일반과세자: 1기 1.1.~6.30. / 2기 7.1.~12.31.)함.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특례로서 1년(1.1.~12.31.)을 과세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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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분 해당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납세조합의 징수 및 예정신고: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는 때)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 판매할 때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단,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관세 ∙수입신고를 하는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분: 재산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분: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자동차 주행분: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건축물 및 선박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료 :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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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및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가 존

재한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

세의무가 성립한다. 아울러 가산세의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가산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 성립되지만, 국세 및 지방세 중 일부 가산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성립시

기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구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법인세법(§67)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신고일(수정신고일)
국세 및 지방세 중 다음 가산세
 -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자료 :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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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행사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해 추상적

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공적인 수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해당 납세의무

가 이행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

한 납세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만 이때의 ‘확정’은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변경이 허용

되는 잠정적인 확정32)을 의미한다.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또는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33)되고, 지방세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

정하는 때 확정된다.34)

2. 확정절차

조세채무에 대한 납세의무가 법규상 성립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납세의무의 확

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의 경우 해당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조세의 세목별로 납

세의무의 확정 주체가 과세권자일 수도 있고(정부부과방식), 납세의무자 스스로일 수도 

있으며(신고납부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동시에 확정

(자동확정방식) 되기도 한다. 

32) 따라서 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33) 「국세기본법」 제22조
34) 「지방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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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세의무 확정방식❙
구분 세목

신고납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관세(원칙)

지방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정부부과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관세(예외)

지방세
도세 등록면허세(갱신,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시･군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확정
국세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등

지방세 시･군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주 : 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
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사용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확정: 신고납부방식

신고납부35) 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

인한 뒤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납

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신고납부방식 세목은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이

며, 지방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신고납부방식은 자기부과방식이라고도 하며 민주적인 납세방식에 부합하는 반면 납세

의무자의 윤리성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신고납부방식에 따르면 1차적인 확정

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

나, 자진신고에 의한 세액계산 등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세액과 과

세표준을 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5) 지방세의 경우 신고과세를 ‘신고납부’라 칭함(｢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6호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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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한 확정: 정부부과방식

정부부과방식은 과세권자인 정부(과세관청)의 행정처분(부과)36)에 의하여 납부할 조세

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부과방식은 조세의 확정권한이 정부(과세관

청)에게만 부여되며,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납세고지)할 때

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현재 정부부과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은 상속

세37)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등이 있다.

③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 자동확정방식

자동확정방식은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

는 방식이다. 확정된 이후에는 징수(원천징수 포함)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자동확정방식 

세목으로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

납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다.

36) ‘부과’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결정처분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37)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납세의무의 소멸은 확정된 납세의무가 납부 등을 통해 실현되었거나 부과취소와 같은 

법정사유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과세권자인 정부와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관계는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조세의 납부 및 충당을 통해 소멸되지만, 

그 밖에 부과취소･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통해서도 소멸한다. 만

약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등이 없을 경우 과세권자는 자력집행권을 

기초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납부를 실현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일반적 소멸: 납부 및 충당

① 납부

납부(納付)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등을 포함)가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의 납부는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고납부방식의 경

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부과방식의 경우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납부는 채무변제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납부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

보증인, 물적납세 의무자 등에 의한 납부도 포함된다. 납부의 방법은 금전납부가 일반적

인 방법이며, 그 외 인지납부38), 물납(物納)이 존재한다. 물납제도의 경우 금전납부 원칙

의 예외로서 상속세와 같이 개별세법39)에서 물납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인정되는 납부 방법이다.

38)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소인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39) 국세 중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 중 납부세액이 1천만이 초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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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당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의 동의하에 납부할 세액 및 가산금 등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처리

하거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充當)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3. 과세권자의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

① 부과취소 또는 무효

당초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과 동일

한 효과가 발생한다. 부과처분의 취소란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흠결을 발

견하여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해 그 부과처분이 취

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로서, 확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조세는 소멸하게 된다. 부과처분의 

무효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조

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킬 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부과권은 일반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법률상

의 권리이다. 부과권이 기한의 제한 없이 행사될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과권의 제척기간(除斥期間) 또는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40)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역외거래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이며, 납세자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고 만료될 경우 납세의무자

에 대한 부과권은 소멸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 또는 신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가 신설41)되었다. 

4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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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징수권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과세관청의 징수권 역

시 일정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징수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라고 한다. 

일반적인 조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소멸시효

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무효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이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

본법｣ 제39조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

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류 또는 후발적 사유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
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결정･경정･재경정･부과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
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가 정정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행정력이 절감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과세표
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42) 

경정 등의 청구는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하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
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이 정정하도록 납세의무자가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신
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
장에게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다.43)

4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신설(법률 제20611호, 2024.12.31. 일부개정)
42) ｢국세기본법｣ 제45조
4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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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란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세부과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고 시정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기

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44)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이전 단계

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적 권리구제’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부

당한 조세부과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사후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

해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45)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선진･민주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46)47)

1.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 등에 따라 

과세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국세 100만원, 지방세 30만원)의 세액을 납부고지 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44) 행정은 그 본질이 법의 집행이며, 법의 지배하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합목적적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행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행정목적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신속･적
정하게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정구제제도라고 한다. 조세행정도 그 본질이 행정이므로 조세행정에서 위법･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신속･적정하게 구제하여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679.)

45) 본 절에서 과세관청이란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함
46)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299.
47)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납세자 권리구제

제1부 조세의 이해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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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8)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

을 시행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49)

국세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하여

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50)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도세(광역시세)는 도지사(광역시장)에게, 시･군･구세(자치구세)는 시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387건(전년이월 포함)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으며, 2019년 이후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3년 전년 대비(2,289건) 소폭 증가(4.3%)하였다. 지

방세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555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으며, 국세와 

달리 2019년 이후 매년 청구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48) 지방세의 경우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4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를 국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채택결정 과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0)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이란 다음의 사유를 의미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1항)
①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⑤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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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 건)

연도
국세 지방세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19  2,676 356 2,320 650 27 623
2020  2,546 340 2,206 769 48 721
2021  2,545 371 2,174 791 85 706
2022  2,289 305 1,984 1,054 116 938
2023  2,387 254 2,133 1,555 111 1,444

자료 :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별로 2023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전년이월 포함)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493건, 부가가치세가 444건 순으로 

청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1,253건으로 전체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현황: 2023년❙
(단위 : 건)

구 분
국세

구 분
지방세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합 계  2,387  254  2,133 합 계 1,555 111 1,444
종합소득세  520  36  484 취득세 1,253 98 1,155
법인세  211  37  174 등록면허세 144 3 141
부가가치세  444  36  408 지방교육세 58 5 53
양도소득세  493  55  438 주민세 16 3 13
상속세  151  18  133 재산세 75 2 73
증여세  391  59  332 자동차세 9 0 9
기타  177  13  164 기타 0 0 0

자료 :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납세자는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51)52)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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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통지를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짜,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불복이유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에 대해 먼저 청구요

건을 심리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정 요구하고, 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작성하여 납세

자에게 사전열람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53)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를 요구받은 

동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채택･불채택･심사제

외54)로 각각 결정한 후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한다.55)

한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부분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관청은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更正決定)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

사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6)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2,132건을 처리하였는데, 

1,483건이 불채택되었으며, 211건은 심사제외로 처리되었다.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한 

건수는 438건이며, 채택으로 인한 감세액은 9,390억원 수준이다. 지방세의 경우 2023

년 1,346건을 처리하였는데, 1,071건이 불채택되었으며, 9건은 심사제외로 처리되었다.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한 건수는 80건이며, 채택으로 인한 감세액은 281억원 수준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현황: 2023년❙
(단위 : 건, 억원)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합계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일부채택
국세 2,132 438 1,483 211 - 19,687 9,390
지방세 1,346 80 1,071 9 186 2,856 281

자료 : 국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는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지방세기본법｣ 제88조
52) 청구기간을 지연하여 접수된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게 됨
5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54) 심사제외는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심사위원회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임
5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1항
5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15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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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다투어 그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심판임의주의”를 채택57)하고 있으나, 조세관련 행정쟁송의 경우58)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59) 이

는 조세처분이 일반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

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

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60)

따라서 조세와 관련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에 제기하는 불복청구(행정심판)와 사법부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1. 불복청구(행정심판)

가. 불복청구의 개요
조세법상의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기타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하려는 납세자61)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

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

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1심급 구조로 되어 있

57)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58)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각종 세법상의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등이 있음

59)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60)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053.
61)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와 동일한 구조로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세를 기준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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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불복청구하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

청62)을 할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도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2심급 구조이다.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한다.63) 그 취지는 납세자가 처분의 집행

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

만 해당 재결청(裁決廳)64)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불복청구인에게 중대

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

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7조제2항).

나. 불복청구의 대상
행정불복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법률이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개괄주

의(槪括主義)’와 ‘열거주의(列擧主義)’가 있다. 개괄주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항이면 제한 없이 모든 사항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입법례이고, 열거주의는 청구 대상이 되는 사항을 법에 열거하고, 그 사항만을 불

복청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65)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괄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66)

다만,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한 통고처분과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

62) 지방세의 경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
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
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63)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불복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집행력은 정지되지 않음
64)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재결 권한을 가진 해당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청 등을 의미함
65) 「국세기본법」은 처분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준용하는데, 「행정심판법」의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66)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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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2항).

먼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67) ‘통고처분’

이란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기관이 일정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의 납부를 명하고 범칙자가 이를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되나,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68) 즉 납세자가 통

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므로 「국세

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

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과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중

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허용된다.

다. 불복청구의 절차
국세의 경우 먼저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야 한

다.69)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우선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결정기

간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

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

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과 같이 우선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

로 시정한다. 심사청구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세자

67)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통고처분을 하게 됨 
68)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019. 
69)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우편에 의해서도 불복청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60조의2 및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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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70)71) 납세자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 역시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을 경유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감사

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

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감사원 심사청

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0) 결정의 주체는 국세청장이지만 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에 의해 무효임
71)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감사원법」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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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절차의 흐름도❙

주: 「감사원법」 외의 법률 조문은 「국세기본법」의 조문을 의미함
자료: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첨 국세불복청구 업무의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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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절차의 흐름도❙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지방세 교육교재-지방세기본법」, 202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비교❙
구분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1)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청구기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

청구기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의 원인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기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감사원장

결정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변시 60일 이내)
*지방세의 경우 90일이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3개월 이내

주: 1)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청구는 국세만 해당되며, 지방세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만 적용됨
2) 지방세의 경우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시･도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청구함
3)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2024), 김완석 외 3인,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20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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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9~2023년)의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2023년 기준

으로 이의신청은 3,278건, 국세청장 심사청구는 534건, 감사원 심사청구는 237건, 조세

심판원 심판청구는 13,005건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심사청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이 1,155건, 감사원 심사청구 70

건, 심판청구는 7,025건으로 심사청구보다 심판청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 건)

주 : 1. 당해연도 접수건수와 전년 이월건수의 합계
2. 국세 심판청구의 경우 내국세와 관세의 합계

자료:국세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통계연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연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불복청구의 결정
결정(決定)은 불복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은 재

판에서의 판결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재결청의 의사표시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준

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72) 결정의 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각하’란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합한 경우73)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72) 김완석 외, 「주석 국세기본법」, 2020, p.1116. 
73) 각하 결정을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②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③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④ 불복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⑥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⑦ 대리인이 아닌자가 불복을 청구한 경우

연도

국세 지방세
임의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2019 3,679 583 172 6,460 1,033 145 5,243
2020 4,316 555 335 10,975 2,559 550 4,870
2021 4,244 530 625 9,326 2,632 3,635 7,262
2022 4,593 618 340 11,303 1,382 1,201 3,511
2023 3,278 534 237 13,005 1,155 70 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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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란 불복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인용(認容)’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결정이다.

이러한 불복청구의 결정은 재결(裁決)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을 모두 

갖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분에서 볼 수 없는 불가쟁력, 불가변력과 같은 법률 효과도 발생

한다. 여기서 결정의 효력은 기각 결정과 취소･경정 결정(인용)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법

률효과이다.74)

불가쟁력(不可爭力)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다음 심급에 불복청구

를 하지 않거나 일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는 청구기간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조속히 형식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행정처

분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불가변력(不可變力)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자신이 직권으로 또는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쟁송절차에 따라 행해진 판단행위이므로 해당 재결청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결정

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결정이 외부에 표현된 이상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그 결정을 한 재결청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을 불가변

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가변력은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긴다.

74) 이하의 내용은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5, p.736~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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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소송

조세법률관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이 생긴 경우 심사청

구 및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5) 조세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

송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송이 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조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조세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판결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징수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할 수 없다.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는 2023년 기준 총 1,494건의 조세행정소송이 

처리되었는데, 국가승소가 873건이었으며, 국가 일부패소는 48건, 국가패소는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2023년❙
(단위 : 건)

자료 :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4.

75) 1994년 7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의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전치주의제도를 다시 도입함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
일부패소 국가패소

합계  4,602  2,914  1,688  1,494  444  42  873  48  87 
종합소득세  608  359  249  205  57  9  120  4  15 
법인세  702  510  192  201  67  3  103  10  18 
부가가치세  690  462  228  211  45  2  139  10  15 
양도소득세  822  461  361  311  72  9  209  5  16 
상속세  171  106  65  54  16  -  29  6  3 
증여세  447  299  148  150  36  4  87  10  13 
기타  1,162  717  445  362  151  15  186  3  7 



4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지방세의 경우 2023년 총 475건의 조세행정소송이 처리되었는데, 승소가 191건이었

으며, 일부승소76)는 12건, 패소는 87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목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2023년❙
(단위 : 건)

자료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 2024. 

조세민사소송

조세민사소송이란 납세자 및 과세관청 가운데 한 당사자의 조세와 관련한 법률행위로 

상대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에 대해 판례는 과세처분의 무효

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조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보

고 있다.77) 조세민사소송은 납세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채무 부

존재 확인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다.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지, 국민이 공권

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를 심사하는 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

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이다. 헌법소원은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76) 국세통계연보는 일부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세통계연감은 일부승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7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합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합계 승소 패소 취하 일부승소
합계 4,180 2,374 1,806 475 191 87 185 12 
취득세 584 325 259 200 108 52 36 4 

지역자원시설세 30 25 5 4 4 - - -
주민세 17 16 1 6 4 - 1 1 
지방소득세 1,987 1,771 216 201 43 19 134 5 
재산세 154 78 76 42 29 4 8 1 
담배소비세 1,369 148 1,221 15 1 9 4 1 
기타 39 11 28 7 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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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우선 조세쟁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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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행 우리나라 조세의 종목은 총 25개로 국세 세목이 14개, 지방세 세목이 11개이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개별 세목을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

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에 해당하는 13

개 세목은 국세청 소관으로 부과･징수된다. 내국세 중 5개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3

개는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품목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관세청 소관으로 부과･징수된다.

지방세는 다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체계를 규

정하고 있다.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하며, 그 외 9개 

세목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은 세목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으며,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각각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세목별로 나누어 갖는다.

구체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

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개인분에 한정),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에 대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자치구･군은 총 2개 세목(등록

면허세, 재산세. 다만, 광역시 내 자치구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까지 3개 세목)

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 도(道)78)는 총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

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도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시･군은 총 5개 

세목(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 11개 모두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다.79)

78)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79)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5항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1부 조세의 이해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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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주: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에 해당(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자치구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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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소득세제 ~ 4. 자산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2018.10. 을 바탕으로, 5. 지방세제는 한국지방
세연구원, ｢한국지방세 60년사｣, 2017.4. 및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세 개요｣, 2024.9.를 바탕으로 각각 작성하였음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주요 개정연혁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음80)

1. 소득세제
❙소득세제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49 「소득세법」 제정으로 불완전한 종합소득과세 체계하의 소득별 분류과세를 중심으로 출범
1950 한국전쟁 발발로 종합소득과세 폐지 및 분류소득세 전환
197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완전한 종합소득과세 및 양도소득세 재도입

1988~1996
과세표준 구간 수 축소 및 세율 인하
(1988년 과세표준 구간 16개, 최고세율 70%→1996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40%)

1996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2000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02~2010
경기활성화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2002년 10%, 2005년 1%p, 2009~2010년 최고세율 제외 2%p 인하)

2008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2014 공제방식 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2015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202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2022년 시행 예정)

2012~2021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2012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35%→2021년 과세표준 구간 8개, 최고세율 45%)

2023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202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유예(2027년 시행 예정)

2. 법인세제

❙법인세제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49 「법인세법」 제정으로 종전 소득세에서 독립된 세목으로 발전

1960~
투자･고용 등 산업지원 기능 강화
(1977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2018년 고용증대세제신설 등)

1991 최저한세 제도 도입
1981~1996 세율 인하(1981년 최고세율 40% →1996년 최고세율 28%)

2010~2018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2010년 과세표준 구간 2개, 최고세율 22%→2018년 과세표준 구간 4개, 최고세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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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15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202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하
2024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

3. 소비세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소비세제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49~ 영업세, 물품세, 직물세, 주세 등 여러 종류의 소비세목 도입

1968~1971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단계적 전환
(1968년 탁주, 약주, 주정 제외한 주종 전환, 1971년 탁주 및 약주 전환)

1976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간소화를 위해 일반소비세로서 도입(기본세율 13%, 탄력세율 ±3%p)
(특별소비세) 사치세적 성격의 특별소비세 도입

1988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하(13→10%) 및 탄력세율 제도 폐지
1994 (교통세) 교통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 신설
199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도입(기준금액 1.5억원) 및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폐지

200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하(1.5억원→4,800만원)
(주세) 종가세 체계에서 주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세율을 72%로 일원화

2007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세목 변경
2008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사치세적 기능 약화 및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 강화에 따라 세목명 변경

2010~2023 (부가가치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후 전환비율 단계적 상향
(2010년 5%→2023년 25.3%)

201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2020 (주세) 맥주･탁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및 물가연동 반영

2021~20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2021년 8,000만원, 2024년 1억 400만원)
(주세) 2024년 맥주･탁주 물가연동 폐지

4. 자산세제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세제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50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정
1967 (상속세 및 증여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도입
1975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9단계, 최고세율 70%→15단계, 최고세율 75%)
1980 (증여세) 과세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

1980~1995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15단계, 최고세율 75%→5단계, 최고세율 50%)

1997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5단계, 최고세율 45%), 가업승계세제 도입

200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5단계, 최고세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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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0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로 전환
2005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인별→세대별 합산), 주택 기준금액 인하(9→6억원) 등 세부담 강화
2007~ (상속세) 가업승계세제 지속적 확대
2008~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후 지속적 확대
2009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변경(세대별→인별 합산), 세율 인하 등 세부담 완화

2013~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및 상속재산 인적공제금액 인상 등
2017~2019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단계적 축소(2017년 10%→2019년 3%)
2018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
202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상향(9→11억원) 및 세율 인상

202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2024 (증여세)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5. 지방세제
 가. 재산과세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과세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51 (취득세)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명칭 변경
1952 (취득세) 차량, 금고, 소형 선박의 취득에 대한 차량세, 금고세, 주세를 취득세로 통합

1954 (면허세) 면허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등) 부과 근거 마련

1962 (재산세) 재산세 도입

1972 (등록세) 등록세(국세) 중과세 도입(이후 등록면허세 전환 후에도 중과세 제도 유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공장의 신설, 등 대상)

1973

(취득세)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 공장 신설에 대해 중과세 도입
(면허세) 면허세 과세대상 확대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 → 신고의 수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재산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추가 및 중과세

별장 등 호화재산 및 대도시에 신설되는 공장용지에 대한 중과세 등 도입
1977 (등록세) 등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1987 (토지과다보유세)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개인의 유휴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1988 (면허세) 면허세 특별시･직할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

1990 (종합토지세)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 도입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 제외)

1992 (지역개발세) 지역균형발전 및 환경개선비용 충당을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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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1996 (취득세) 탄력세율 도입

2005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통합(종합부동산세 신설)
세부담상한제 도입

2006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 추가
2007 (재산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2009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2011

(취득세)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2단계 누진세율체계 도입

(등록면허세) 면허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면허분, 등록분)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특별광역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통합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2014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현행 14개 과세대상 완성)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 추가

2023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등 과세표준 체계 개편

 나. 소득과세 : 지방소득세
❙소득과세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7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 위해 사업소세 도입(재산할, 종업원할)

2010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지방소득세 도입

(사업소세 종업원할, 주민세 소득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소득분)
2014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다. 소비과세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소비과세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61 (마권세) 국세인 마권세가 지방세로 전환
1962 (자동차세1)) 국세인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전환
1977 (자동차세)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

1989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입
(마권세)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

1994 (경주･마권세) 마권세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에 경륜･경정 추가
1999 (자동차세) 한미자동차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세율 인하
2000 (주행세)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주행세 도입
2002 (레저세) 경주･마권세 명칭 변경
2003 (레저세) 과세대상에 소싸움경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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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10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2011
(주행세, 자동차세) 주행세 폐지 및 자동차페 통합(소유분, 주행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니코틴 용액 사용 전자담배 추가

2014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5%→1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추가

2017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 고형물 사용 전자담배 추가
2018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궐련형 전자담배 추가

2019~2023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율 단계적 인상

(11%→15%’19→21%’20→23.7%’22→25.3%’23)
202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연초의 잎 외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 추가

1) 주행세 통합 이전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소유분은 재산과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편의상 소비과세로 분류

 라. 기타과세 : 주민세, 지방교육세
❙기타과세 주요 개정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3 (주민세) 주민세 도입(개인･법인 균등할분, 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 등 소득할)
1977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 위해 사업소세 도입(재산할, 종업원할)

200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7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010
(사업소세) 사업소세 폐지(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균등할 → 균등분 명칭변경)

2014 (주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편입(종업원분)
2015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세율 인하
2020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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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세수입 현황

총 조세수입 규모
2024년 기준81)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은 450.6조원이며, 전년(456.6조원) 대비 6.0

조원(△1.3%) 감소하였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36.5조원으로 총 조세수입의 74.7%를 

차지하며, 전년(344.1조원) 대비 7.6조원(△2.2%) 감소하였다. 2024년 지방세 수입은 

114.1조원으로 전년(112.5조원) 대비 1.6조원(1.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총 조세수입 규모❙
(단위 : 조원, %)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총 조세수입 456.6 450.6 △6.0 △1.3
- 국세 344.1 336.5 △7.6 △2.2
- 지방세 112.5 114.1 1.6 1.4

주 : 2024년 지방세는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2025, 행정안전부, ｢2024 지방세통계연감｣, 2024.

세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국세 수입은 336.5조원으로, 주요 세목인 소득세

(34.9%), 법인세(18.6%), 부가가치세(24.4%)가 전체 수입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수입은 112.5조원으로 지방소비세(21.9%), 취득세(21.8%), 지방소

득세(20.4%) 순으로 구성된다. 

❙세목별 조세수입 현황❙
국세: 2024년 지방세: 2024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1)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로, 추후 달라질 수 있음.(확정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종료 후 10월 경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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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수입 추이

최근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추이를 보면 2015년 288.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24년에는 450.6조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세입여건 약화 및 세정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경기회복 및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에 따라 각각 344.1조원과 395.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

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각각 344.1조원과 336.5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총 조세수입 중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약 8:2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15년 24.6%에서 2024년 

25.3%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82)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2020년 26.3%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출호조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감

소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국

세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전연도와 달리 총 조세수입 중 지방

세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82)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5%였으나, 2014년부터 11%로 인상되었고, 2019년 15%, 
2020년에는 21%,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되었음



2025 대한민국 조세 57

제
6
장

우
리
나
라
 조
세
체
계
 및
 현
황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이❙
(단위 : 조원, %)

주 : 2024년 지방세는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OECD 주요국의 총 조세수입 중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 약 7:3, 그 외 비연방제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 2022년❙
(단위 : %)

구  분
연방제 국가 비연방제 국가

미 국 독 일 평균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평 균
국 세 58.4 45.7 68.6 93.9 68.5 62.5 77.0 86.1
지방세 41.6 54.3 31.4 6.1 31.5 37.5 23.0 13.9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4.



58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4년 기준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를 보면 주요 세목인 소득세(117.4조원), 법인세

(62.5조원) 및 부가가치세(82.2조원)가 전체 국세 수입의 77.9%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세목별 수입 추이를 보면 소득세 수입이 전체 국세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였

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 금액이 증가

한 동시에 법인세 등 다른 세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중은 34.9%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체 국세 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해왔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전체 수입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등 다른 세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비중은 

전년 대비 3.0%p 증가한 24.4%를 기록하였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9.4%를 기록한 후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각각 23.4%와 18.6%로 다시 감소하였다.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0~2024년❙
(단위 : 조원, %)

주 : 1. ( )안의 값은 각 연도 국세 수입에서 해당 세목의 비중
2. 구성 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 목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세 285.5 (100.0) 344.1 (100.0) 395.9 (100.0) 344.1 (100.0) 336.5 (100.0)
 - 소득세 93.1 (32.6) 114.1 (33.2) 128.7 (32.5) 115.8 (33.7) 117.4 (34.9)
 - 법인세 55.5 (19.4) 70.4 (20.5) 103.6 (26.2) 80.4 (23.4) 62.5 (18.6)
 - 부가가치세 64.9 (22.7) 71.2 (20.7) 81.6 (20.6) 73.8 (21.4) 82.2 (24.4)
 - 개별소비세 9.2 (3.2) 9.4 (2.7) 9.3 (2.3) 8.8 (2.6) 8.7 (2.6)
 -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4.9) 16.6 (4.8) 11.1 (2.8) 10.8 (3.2) 11.4 (3.4)
 - 상속･증여세 10.4 (3.6) 15.0 (4.4) 14.6 (3.7) 14.6 (4.3) 15.3 (4.5)
 - 종합부동산세 3.6 (1.3) 6.1 (1.8) 6.8 (1.7) 4.6 (1.3) 4.2 (1.2)
 - 관세 7.1 (2.5) 8.2 (2.4) 10.3 (2.6) 7.3 (2.1) 7.0 (2.1)
 - 주세 3.0 (1.1) 2.7 (0.8) 3.8 (1.0) 3.6 (1.0) 3.3 (1.0)
 - 기타 24.8 (8.7) 30.4 (8.8) 26.0 (6.6) 24.4 (7.1) 24.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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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4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를 보면 취득세(26.0조원), 지방소비세(25.9조

원), 지방소득세(20.0조원), 재산세(15.1조원)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76.1%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지방세 세목별 수입 추이를 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

인 부가가치세의 전환비율 인상에 따라 동 세목의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3%에서 2024년 22.7%로 6.4%p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세 및 담배

소비세 세목의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대비 2024년 비중은 각각 1.4%p 및 0.4%p 감소하였다. 재산과세에 해당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각 세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8%, 1.9%로 202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2020년 

13.5%에서 2024년 13.2%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방소득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6%에서 2022년 20.5%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17.5%로 

다시 감소하였다.

❙지방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20~2024년❙
(단위 : 조원, %)

주 : 1. ( )안의 값은 각 연도 지방세 수입에서 해당 세목의 비중
2. 구성 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2024년은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잠정치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 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세 102.0 (100.0) 112.8 (100.0) 118.6 (100.0) 112.5 (100.0) 114.1 (100.0)
 - 취득세 29.5 (28.9) 33.7 (29.9) 27.7 (23.4) 24.3 (21.6) 26.0 (22.8)
 - 재산세 13.8 (13.5) 15.0 (13.3) 16.3 (13.7) 14.9 (13.2) 15.1 (13.2)
 - 지방소득세 16.9 (16.6) 20.0 (17.7) 24.3 (20.5) 22.9 (20.4) 20.0 (17.5)
 - 지방소비세 16.6 (16.3) 17.8 (15.8) 23.9 (20.2) 24.7 (21.9) 25.9 (22.7)
 - 자동차세 8.1 (7.9) 8.4 (7.4) 7.3 (6.2) 7.3 (6.5) 7.5 (6.5)
 - 담배소비세 3.6 (3.5) 3.6 (3.2) 3.6 (3.1) 3.6 (3.2) 3.5 (3.1)
 - 등록면허세 2.1 (2.1) 2.2 (1.9) 1.9 (1.6) 2.0 (1.8) 2.2 (1.9)
 - 주민세 2.1 (2.1) 2.3 (2.0) 2.5 (2.1) 2.7 (2.4) 2.8 (2.5)
 - 지방교육세 7.1 (7.0) 7.6 (6.7) 7.5 (6.3) 7.0 (6.2) 7.2 (6.3)
 - 기타 2.2 (2.2) 2.4 (2.1) 2.8 (2.3) 3.1 (2.8)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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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OECD는 세원83)에 따라 조세를 소득과세(income and profit taxes), 재산과세(property taxes), 
소비과세(consumption taxes)로 구분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한다.84)
OECD 주요 국가의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85) 대비 세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와 같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비율은 34.2%로 같은 해 OECD 평균
(36.3%) 대비 2.1%p 낮고, 재산과세 비율은 11.5%로 OECD 평균(5.1%) 보다 6.4%p 높다. 
소비과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22.6%로 OECD 평균(31.2%) 대비 8.6%p 낮다. 

❙총 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 2017~2023년❙
(단위 : %)

구 분
한국

OECD 
평균

’17 ’18 ’19 ’20 ’21 ’22 ’23 ’23
1000 소득과세 32.1 34.1 33.2 30.9 33.2 37.4 34.2 36.3
 - 1100 개인소득세 17.9 18.4 17.5 18.8 20.4 20.5 19.8 23.7
 - 1200 법인소득세 14.2 15.7 15.7 12.1 12.8 16.8 14.4 11.8
4000 재산과세 11.7 11.6 11.4 14.2 15.1 11.9 11.5 5.1
 - 4100 부동산 관련 재산세 3.1 3.1 3.4 3.7 4.0 3.8 3.5 2.8
5000 소비과세 27.7 26.3 25.8 24.4 23.1 22.7 22.6 31.2
 - 5111 부가가치세 16.0 15.3 15.7 15.1 14.4 15.3 15.3 20.5
6000 기타1) 2.5 2.3 2.5 2.1 2.1 2.2 2.0 0.7

주 : 1) 기타는 1000, 2000, 3000, 4000, 5000번 외 조세를 의미함
1. OECD 평균은 OECD Tax Statistics에 제시된 36개국(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제외) 기준이며, ’23년 미제출 국가
(호주, 일본, 그리스)는 ’22년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평균을 산출함

자료: OECD Tax Statistics(OECD,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3) 세원(tax sources)이란 조세가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원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의미함

84) 동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세목을 분류하면 소득과세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해당하고, 재산과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하며,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가 포함됨. 
그 외 과년도수입 등은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85) OECD 분류 기준에 따른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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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과정과 조세

국가의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

용을 위하여 국세수입의 예산과정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국세수입의 예산과

정과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예산 및 결산 추이를 살펴본다.

1. 국세수입 예산과정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86)하

며, 국세수입 예산안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제출하는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포함된다. 다만, 국세수입 예산안이라는 용어는 ｢국가재정

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재정 관련 법률에 그 정의가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

적으로 세입예산안 중 국세의 수입87)에 관련된 부분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1조는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세입예산은 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

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내국세제･
관세･국제금융 등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므로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획재

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목별 세수추계 결과를 바탕으

로 국세수입 예산안을 작성･편성하고 있다.88)

예산안 제출 시에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수

입과 관련된 첨부서류에는 ①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89)가 있다. 이 중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2호의2에 따라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86) ｢국가재정법｣ 제19조
87)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함(｢국고금 관리법｣§2 2)
88)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매뉴얼
로 사용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각 부처에 통보하지만, 동 지침에도 세입에 관해서는 과목 구분만 
제시하고 있음

8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도래 항목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
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달리 별도 제출하는 
서류이고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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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비

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

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세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기획

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정부는 통상 매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작성된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고 있는데,90) 세입예산안이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7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심사 이전에 관계 법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전에 세입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세입예산안에 의하여 법률

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91)

또한 ｢국회법｣ 제85조의3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

되도록 예산안 등92)과 세입예산의 변경을 초래하는 법률안(이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안’이라 함) 중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산안 등과 국

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

으로 본다.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매년 12월 2일)까지 의결되어야 하며,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예산안 의

결 이전에 의결하게 된다.

90) 정부는 매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정부 세법개정안을 제출함
9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415.
92)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국회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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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의 예산과정❙
구분기준 종류 근거 규정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등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목별 세수 추계 바탕으로 1차 세입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

｢국가재정법｣
§31, §66⑤

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목별 세수 추계 및 예산 편성

｢국가재정법｣
§32, §66⑥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
 - 국세수입의 세목별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 제출
①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
세지출)의 직전연도 실적과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
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국가재정법｣
§33, §34, 
§68①

예산안 
본회의 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국회법｣
§84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음

｢국회법｣
§84①,②,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부의
｢국회법｣

§84②,③,⑤, ⑦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고 자동부의

상임위원회는 동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헌법 §54②
｢국회법｣
§85조의3

본회의 
심의･확정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
본회의 부의,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토론, 표결･확정
 - 이때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같이 의결됨

헌법 §54②
｢국회법｣
§84조의2①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의 ‘우리나라의 예산･결산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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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

의의

201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예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가 마련되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해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
수 법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
시된 법률안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송부하여 의견을 요청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연도 세입
예산안과의 관련성 및 예상되는 세수효과 등을 검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참고하여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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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경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제도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한 법률안 485
건(의원발의 325건, 정부제출 160건) 중 279건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2024년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한 
법률안 50건(의원발의 37건, 정부제출 13건) 가운데 35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3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동일제명 법률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에서 대안으로 반영된 법률안을 제외한 21건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등 현황: 2014~2024년❙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지정신청

(의원발의/정부제출)
621)

(45/17)
16

(4/12)
74

(58/16)
47

(35/12)
54

(37/17)
49

(34/15)
43

(28/15)
29

(15/14)
26

(11/15)
35

(21/14)
50

(37/13)
485

(325/160)
국회예산정책처
검토의견 회신

62 16 74 47 54 49 43 29 26 35 50 485

부수 법률안 지정 31 15 31 25 28 32 18 17 25 22 35 279
본회의 통과 13 15 16 15 15 25 16 16 20 15 20 186

주 : 1) 제도 시행 전 제출되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미표시된 법률안(의원발의) 2건 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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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수입의 예산과 결산 현황

국세수입의 예산과정에 따라 편성된 국세는 회계연도 중 징수되며, 최종 징수실적이 

결산금액이 된다. 국세수입의 징수실적은 국세의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는 각종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초 편성된 예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 등의 영향을 받고, 소득세는 임금상승률 

증가, 취업자 수 변동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주가지수 등 자산가격의 변동

성 확대는 관련 세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국세수입의 예산 및 결산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에

는 본예산 대비 각각 61.3조원, 52.6조원으로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부동산 및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자산 관련 세수의 호조가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

한 악화로 인한 법인영업실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을 중심

으로 본예산 대비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법인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본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

수결손이 발생하였다.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2015~2024년❙
(단위 :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 215.7 232.7 251.1 - - 279.7 314.3 396.6 -2) -2)

결산(B)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 이1)

(B-A)
△3.3 19.7 23.1 25.5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2.2) (9.8) (14.3) - - (5.8) (29.8) (△0.7) -2) -2)

주 : 1) 결산 대비 본예산의 차이이며, ( )안의 값은 결산 대비 추경예산의 차이
2) 2023년과 2024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를 재추계하여 각각 본예산 대비 △59.1조원인 341.4조원
(2023.9.18.)과 본예산 대비 △29.6조원인 337.7조원(2024.9.25.)으로 발표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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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세수입 경정 현황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
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그러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과 같이 ｢국가재정법｣9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국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수입 증액경정을 통해 초과세
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 경정이 있었던 사례이다. 2016년과 2017년은 초
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각각 9.8조원, 8.8조원을 증액경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
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각각 31.5조원, 53.3조
원의 국세수입 경정이 있었다. 이에 반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의 결손이 예상
됨에 따라 2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각각 0.8조원 및 11.4조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한편, 2023
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세수를 본예산 대
비 △59.1조원으로 재추계하여 발표하였다. 2024년의 경우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9
월 세수를 본예산 대비 △29.6조원으로 재추계하여 발표하였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 경정 내역❙
(단위 : 조원)

연도
제출일
의결일

추가경정예산 규모 추가경정예산 재원
정부안 국회확정 국세수입 경정 그 외

2016년
1회

7.26
9.2 11.0 10.9 증액경정 9.8 세계잉여금 1.2

2017년
1회

6.7
7.22 11.2 10.2 증액경정 8.8 세계잉여금 1.1

기금 여유자금 1.3

2020년
1회

3.4
3.17 8.5 10.9 감액경정 △0.8

한국은행 잉여금 0.7
기금 여유자금 등 0.7
국채 발행 10.3

2020년
3회

6.3
7.3 23.9 23.7 감액경정 △11.4

지출구조조정 10.1
기금 여유자금 등 1.4
국채 발행 23.8

2021년
2회

7.2
7.24 33.0 34.9 증액경정 31.5 세계잉여금 1.7

기금 여유자금 등 1.8

2022년
2회

5.13
5.29 59.4 62.0 증액경정 53.3

지출구조조정 7.0
세계잉여금 4.6
기금 여유자금 등 2.1
한국은행 잉여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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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변화

정부는 조세 이외에도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
만, 주된 수입원은 조세이다. 정부 수입원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준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8.6%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
며 2018년 63.1%까지 상승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국
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동 비중도 59.6%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1년 및 2022년
은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은 60.3%, 64.1%로 증가하였으
나, 2023년에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다시 60.0%로 감소하였다.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의 비중❙
(단위 :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A)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573.9
국세수입(B)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국세비중(B/A) 57.7% 58.6% 60.4% 61.6% 63.1% 62.0% 59.6% 60.3% 64.1% 60.0%

주 :결산금액 기준
자료 : NABO 재정통계시스템(https://www.nabostats.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세수입의 배분

국세수입은 정부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지출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국세 중 일부 

세목은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목적세와 같이 세목의 도입 취지에 맞

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세입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수입 중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특별회계로 배분되고, 그 외의 국세는 모두 일반회계로 배분된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

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법｣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고, 주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

93)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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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액 전입된다.

반면에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서 세목별 국세

수입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세목별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출항목(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으며, 특정 목적의 목적세(교육세, 교통･
에너지･환경세)는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분된다.

우선 관련 법률에 세목별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출항목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세원의 편재 및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

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배부대상 내국세(일반회

계 중 관세 제외)의 19.24%가 배분되며, 이때 내국세는 목적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

경세)를 제외하고, 부동산교부세로 100% 배부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

부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

역간 균형 있는 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내국세의 20.79%가 배분되며, 추가적으로 

목적세인 교육세의 일부가 배분된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도입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배분되었지만 2017

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94)가 설치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차

감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95)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교

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이 동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에는 교육세 중 두 개의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배분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입 초기(2007년 교통세에서 명칭 변경)에는 교통시설특별회

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3%)로 배분되었으나 이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였고, 2022년에

는 배분대상에 기후대응기금까지 포함되면서 현재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

특별회계(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되고 있다.

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 제정)으로 2017~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2023년, 2023~2025년으로 2회에 걸쳐 3년씩 추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음

9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3.1.1. 시행)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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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의 배분: 2025년 예산 기준❙
(단위 : 조원)

주 : 1. 예산분류상 프로그,(관) 기준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과년도수입이 해당함

2. 지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 2025년 확정예산에 따른 금액으로 지방재정 배부대상 
내국세에서 법정 배분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지출의 특별회계 예산액 82.1조원은 지출예산이지만, 국세의 배분과정을 도식화하기 위해 지출 특별회계의 금액은 해당 세목이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기재함

4. 국세 배분 기준이 되는 근거 법률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893호> 부칙 제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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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명목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

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률=
총조세(국세+지방세)

×100
명목GDP

2014년 16.3%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2.1%로 꾸준한 상승하

였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19.0%96)97)로 하락하였다. 2023년 OECD 회

원국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4% 및 G7 평균 24.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p에서 2023년 6.4%p로 축소되었다.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추이: 2014~2023년❙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1) 16.3 16.6 17.4 17.9 18.8 18.8 18.8 20.6 22.1 19.0
G7평균2) 23.8 24.1 24.1 24.4 24.2 24.0 24.2 24.9 25.1 24.5
OECD평균2) 24.6 24.7 25.3 25.0 25.0 24.9 24.8 25.5 25.6 25.4

주 : 1)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자료 미제출 국가(일본과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평균 계산한 값임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6)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GDP(2549.1조원, 2020 기준년 잠정치)와 2024년 지방세 수입(114.1조원, 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2024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8%임

97) 참고로, 2015년을 기준년(구계열)으로 한 명목GDP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계열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0 23.8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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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98)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

율로 표시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

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민부담률=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

×100
명목GDP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4년 22.3%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이 반영됨

에 따라 2023년 26.8%99)로 상승하였다.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4년 32.8%에서 2023년 33.8%로 증가였고, G7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국

민부담률은 OECD 및 G7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과

의 차이는 2014년 10.5%p에서 2023년 7.0%p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국민부담률 추이: 2014~2023년❙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1) 22.3 22.6 23.5 24.1 25.2 25.7 26.2 27.9 29.7 26.8
G7평균2) 34.9 35.2 35.3 35.6 35.5 35.4 35.9 36.5 36.8 36.0
OECD평균2) 32.8 32.9 33.5 33.3 33.4 33.3 33.5 34.0 33.9 33.8

주 : 1)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4.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확정 GDP(신계열, 2020 기준년)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임
2) 자료 미제출 국가(일본과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평균 계산한 값임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8) 그 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99) 참고로, 2015년을 기준년(구계열)으로 한 명목GDP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계열 23.4 23.7 24.7 25.4 26.7 27.2 27.7 29.8 32.0 28.8





제2부 국세
Tax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76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절 개요

1. 개념 및 의의

소득세(income tax)는 개인의 소득(income)을 세원(tax base)으로 부과하는 조세이

다. 본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외에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하며, 개인이 얻

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로, 법인소

득세는 ‘법인세’로 지칭한다. 소득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하며, 조

세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이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소득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에

서는 소득을 정의할 때, 전통적인 헤이그-사이먼(Haig-Simons, H-S) 기준을 사용한

다.1) 동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주어진 기간 동안 실제 소비와 잠재 소비 증가(‘저축과 

같은 부의 순증가분’을 의미함)의 화폐가치로 정의된다. H-S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 기준에 따를 경

우, 세금 부과에 있어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경비 대상의 범위 

설정이 어렵다는 점, 실현(realized)된 자본이득 외에 미실현(unrealized)된 자본이득2)

까지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의 소득을 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이같이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열거주의 방식이라 한

다.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총 8가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4)으로 열거된다. 이 중 앞의 

1) Harvey S. Rosen, Ted Gayer, 「Rosen의 재정학」 (10판), 2020. p.463.
2) 현실에서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우리나라 외에 영국, 독일 등도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며,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서 미국, 일본 등이 동 방식을 따름

소득세

제2부 국세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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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며, 뒤의 2가지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소득으로 구분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 같이 장기형

성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분류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 소

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비

교적 다년간의 소득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로 종합과세 대상 중 일부 소득에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리과세5)는 해당 소득을 귀속자별 혹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지급받을 때 별도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다.

2. 기능 및 특징

가. 기능
소득세의 기능은 크게 국가 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득은 재산, 소비와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세율을 납부하는 누진과세의 특성과 결부되어, 소득재분배 기능6)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로, 과세표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

(6~45%)이 적용된다.

나. 특징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

이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세율을 살펴보면, 2022

년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다양한 공제･감

면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최고명

4) 2025.1.1.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24.12.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짐

5) 분리과세 소득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지급시 14%의 세율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다만,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 신고 필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음

6) 다만, 현실에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는 실증적인 부분일 수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부담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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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세율 및 실효세율은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세기반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의 주요한 특징은 고소득구간에 집중된 세부담으로 인해 세원(tax base)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세부담 수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2023년 기준 5.7%로 OECD 평균 8.2%에 

비해서는 2.5%p 낮고, G7 국가 평균 10.1%에 비해서는 4.4%p 낮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14년 3.8%에서 2023년 5.7%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동 기간 중 한국의 GDP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약 1.9%p로 

OECD 평균 0.4%p, G7 평균 0.7%p에 비해 높은 편이다.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단위 :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3.8 4.8 5.2 6.1 6.6 5.7 1.9 
OECD평균 7.8 8.0 8.3 8.3 8.2 8.2 0.4 
G7평균 9.3 9.7 10.0 10.2 10.3 10.1 0.7 

주 :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기준 19.8%로 GDP 대비 세부담과 유

사하게 OECD 평균 및 G7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은 23.6%, G7 국가 평균은 30.2%로,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각각 3.8%p, 

10.4%p 낮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역시 2014년 16.3%에서 

2023년 19.8%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

중은 3.6%p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 0.8%p, G7 국가 2.8%p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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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6.3 17.5 18.8 20.4 20.5 19.8 3.6 
OECD평균 22.8 23.5 24.1 23.7 23.6 23.6 0.8 
G7평균 27.4 28.1 28.6 28.7 28.8 30.2 2.8 

주 : 1.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2.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023년 기준 49.5%로 OECD 

평균 42.7%에 비해서는 높고, G7 평균(49.7%)과는 유사한 편이다. 과세표준 구간의 개

수는 한국은 8개로 OECD 평균(5.3개), G7 평균(5.1개)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014년 41.8%

에서 2022년 49.5%로 7.7%p 상승하였으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개수도 2014년 5

개에서 2023년 8개로 증가하였다. 최고세율 구간의 지속적인 신설로 과세표준 구간 개

수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평균 소득세 최고명목세율의 상승폭은 우리나

라에 비해 낮은 1.6%p(2014년 41.1% → 2023년 42.7%) 상승하였고, 과세표준 구간 

개수도 0.7개(2014년 4.6개 → 2023년 5.3개) 증가하였다. 참고로 G7 국가의 최고명목

세율 변화폭과 과세표준 구간 개수의 변화폭은 OECD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국제비교❙
(단위 : %, %p, 개)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최고명목세율
(지방세 포함)

한국 41.8 46.2 46.2 49.5 49.5 49.5 7.7 
OECD평균 41.1 41.9 42.3 42.5 42.5 42.7 1.6 
G7평균 48.8 49.7 49.7 49.7 49.7 49.7 0.9 

과세표준 
구간 개수

(중앙정부 기준)

한국 5.0 7.0 7.0 8.0 8.0 8.0 3.0 
OECD평균 4.6 5.1 5.1 5.2 5.2 5.3 0.7 
G7평균 5.0 5.3 5.3 5.3 5.1 5.1 0.1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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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소득 구간에서 상승하였다. 평균

임금의 67%, 100%, 167% 수준에서 2014~2023년 동안 각각 2.07%p, 2.15%p, 

3.43%p 상승하였다. OECD 평균과 G7 국가 평균은 소득이 낮은 평균임금 67% 수준에

서는 지난 10년간 실효세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소폭 증가

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상승 폭은 OECD 국가보다 비교적 큰 편이기는 하

나, 2023년 기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OECD 평균

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평균임금 100% 이하 

구간에서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OECD 

평균의 31.69%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은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이보다는 높

아져,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57.84% 수준이다.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평균임금 
67%

한국(A) 1.41 2.54 2.60 3.08 3.61 3.48 2.07 

G7평균 10.88 10.52 10.38 10.37 10.45 10.63 -0.25 

OECD평균(B) 11.11 10.93 10.85 10.86 10.83 10.98 -0.13 
A/B(%) 12.69 23.24 23.96 28.36 33.33 31.69 -

평균임금 
100%

한국(A) 4.70 6.10 6.13 6.52 6.90 6.84 2.15 

G7평균 16.34 16.34 16.03 15.83 16.03 16.25 -0.09 

OECD평균(B) 15.12 15.17 15.09 15.04 15.17 15.38 0.26 
A/B(%) 31.08 40.21 40.62 43.35 45.48 44.47 -

평균임금 
167%

한국(A) 8.63 11.11 11.13 11.71 12.28 12.06 3.43 
G7평균 23.22 23.14 23.08 23.26 23.53 23.52 0.30 

OECD평균(B) 20.57 20.63 20.58 20.60 20.79 20.85 0.28 
A/B(%) 41.95 53.85 54.08 56.84 59.07 57.84 -

주 : 1.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67%, 100%, 167% 수준의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임
2. 전체 OECD 국가의 총소득 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 OECD Taxing wag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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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을 아래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득구간

에 집중된 세부담으로 인해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종합소득 

신고인원의 약 11.6%를 차지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신고자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 넘는 55.1%를 차지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86.6%를 부담한다. 

보다 상위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의 약 0.9%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3억원 이상인 

종합소득신고자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20.3%를 점유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미만인데, 이들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92.4%에 해당한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

면서 10%대에 도달한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대 수준에, 5

억원 초과시 30%대 수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2023년❙
인원수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
세율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만명 % 누적%
조원
(A)

% 누적%
조원
(B)

% 누적% B/A,%

합계 1,148.1 100.0 385.7 100.0 51.5 100.0 13.4 
0~2천만원1) 672.6 58.6 100.0 58.4 15.1 100.0 1.1 2.1 100.0 1.9 
2~4천만원 251.7 21.9 41.4 70.8 18.3 84.9 2.8 5.5 97.9 4.0 
4~6천만원 90.7 7.9 19.5 44.2 11.4 66.5 3.0 5.8 92.4 6.8 
6~8천만원 45.7 4.0 11.6 31.5 8.2 55.1 2.8 5.5 86.6 9.0 
8천~1억원 25.7 2.2 7.6 22.9 5.9 46.9 2.6 5.0 81.1 11.3 
1~2억원 41.7 3.6 5.4 56.4 14.6 41.0 9.3 18.0 76.1 16.5 
2~3억원 9.6 0.8 1.7 23.1 6.0 26.3 5.2 10.1 58.0 22.6 
3~5억원 5.9 0.5 0.9 22.5 5.8 20.3 5.9 11.4 47.9 26.2 
5~10억원 3.1 0.3 0.4 21.3 5.5 14.5 6.4 12.4 36.5 30.1 
10억원 초과 1.4 0.1 0.1 34.7 9.0 9.0 12.4 24.0 24.0 35.7 

주 : 1) 종합소득금액 0 이하도 포함
1. ‘누적%’ 는 각 구간별 비중을 소득 최상위구간부터 누적하여 합산한 것임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이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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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자가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의 약 

12.1%를 차지하며, 이들이 전체 급여총계의 35.4%를 점유하고, 전체 근로소득세부담의 

약 76.4%를 부담하고 있다. 보다 상위 소득구간인 총급여 2억원 초과자는 전체 인원의 

약 0.9%에 해당하며, 급여총계는 전체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결정세액은 전체 

세부담의 약 29.0%를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급여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10% 미만인데, 총급여 1억원 

미만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3.3%에 달한다. 이후 소득상승에 따라 실효세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급여 2억원을 초과하면 20%대에, 총급여 5억원 초과시 30%대 수

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2023년❙
인원수 급여총계 결정세액

실효
세율

총급여구간별 만명 % 누적%
조원
(A)

% 누적%
조원
(B)

% 누적% B/A,%

합계 2,085.2 100.0 - 922.6 100.0 - 59.8 100.0 - 6.5 
0~2천만원 543.3 26.1 100.0 54.0 5.9 100.0 0.1 0.1 100.0 0.1 
2~4천만원 726.6 34.8 73.9 220.9 23.9 94.1 1.8 3.0 99.9 0.8 
4~6천만원 368.2 17.7 39.1 184.2 20.0 70.2 5.3 8.9 96.9 2.9 
6~8천만원 194.3 9.3 21.4 137.0 14.9 50.2 7.0 11.7 88.0 5.1 
8천~1억원 113.6 5.4 12.1 102.9 11.2 35.4 7.7 12.8 76.4 7.4 
1~2억원 121.5 5.8 6.7 160.0 17.3 24.2 20.6 34.5 63.5 12.9 
2~3억원 11.3 0.5 0.9 26.9 2.9 6.9 5.9 9.9 29.0 22.1 
3~5억원 4.5 0.2 0.3 16.7 1.8 4.0 4.5 7.6 19.1 27.0 
5~10억원 1.6 0.1 0.1 10.5 1.1 2.2 3.3 5.5 11.6 31.5 
10억원 초과 0.5 0.0 0.0 9.4 1.0 1.0 3.6 6.0 6.0 38.2 

주 : ‘누적%’ 는 각 구간별 비중을 소득 최상위구간부터 누적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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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소득 및 결정세액 

다음은 소득금액 구간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인원수 비중, 각 구간별 1인당 평균 소득
금액,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을 정리한 표이다. 소득금액의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근로소득세 신고자는 급여총계 규모이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인원수 비중
(%)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합계 100.0 33.6 27.5 4.5 13.4 
0~2천만원 58.6 8.7 5.3 0.2 1.9 
2~4천만원 21.9 28.1 20.6 1.1 4.0 
4~6천만원 7.9 48.7 38.4 3.3 6.8 
6~8천만원 4.0 69.0 56.7 6.2 9.0 
8천만원~1억원 2.2 89.1 76.0 10.1 11.3 
1~2억원 3.6 135.3 120.9 22.3 16.5 
2~3억원 0.8 241.5 226.0 54.6 22.6 
3~5억원 0.5 378.5 361.1 99.2 26.2 
5~10억원 0.3 677.3 654.8 204.0 30.1 
10억원 초과 0.1 2,481.0 2,438.4 886.2 35.7 
주 : 1. 각 종합소득금액구간별로 총수입금액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금액을 계산함
   2. 실효세율은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

❙근로소득세의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세부담 현황: 202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총급여구간별
인원수 비중
(%)

1인당 평균
급여총계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합계 100.0 44.2 25.1 2.9 6.5 
0~2천만원 26.1 9.9 2.4 0.0 0.1 
2~4천만원 34.8 30.4 13.4 0.2 0.8 
4~6천만원 17.7 50.0 25.8 1.4 2.9 
6~8천만원 9.3 70.5 41.2 3.6 5.1 
8천만원~1억원 5.4 90.5 58.1 6.7 7.4 
1~2억원 5.8 131.7 95.7 17.0 12.9 
2~3억원 0.5 239.0 197.5 52.7 22.1 
3~5억원 0.2 374.7 326.6 101.1 27.0 
5~10억원 0.1 663.9 604.5 208.8 31.5 
10억원 초과 0.0 1,965.3 1,873.8 750.7 38.2 

주 : 1. 각 총급여구간별로 급여총계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금액을 계산함
   2. 실효세율은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 비율



8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3. 최근 현황

2024년 소득세 규모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17.4조원으로, 2023년 115.8조원 대비 1.6조원(1.4%) 증가

하였다. 소매판매 및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9조원(-8.9%), 0.9조원(-5.0%)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2.0조원(38.0%) 증가를 기록하였다. 

❙2024년 소득세 수입액❙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증감액(C=B-A) 증가율(C/A)

소득세 1,158,330 1,174,179 15,849 1.4
 - 종합소득세 214,368 195,264 △19,104 △8.9
 - 양도소득세 175,560 166,852 △8,708 △5.0
 - 근로소득세 591,442 610,491 19,049 3.2
 - 그 외 176,960 201,572 24,612 13.9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소득세 추이

소득세 수입은 2015년 60.7조원에서 2022년 128.7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14.7조원, △45.5%)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9조원 감소한 115.8조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소폭(1.6조원, 

1.4%) 증가한 117.4조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국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9%에서 2024년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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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세 수입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의 대표 세목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수입액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소득세 수입은 2015년 12.8조원에서 2024년 19.5조

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의 증가는 국세청

의 징세행정 강화7)에 따른 확정신고인원 증가 및 신고소득(종합소득금액)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다만, 확정신고인원 및 종합소득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근로장

려세제 개편8)에 따른 지급금액 증가, 2020~2021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납부

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은 2021년에 납부유예된 중간

예납분이 수납되고, 경기회복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

었으나,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3년은 다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

은 소매판매 감소의 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된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9)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등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7) 국세청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 독려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전안내 대상도 확대하였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2014년 6만명에서 2019년 18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성실신고 사전안
내대상자는 2014년 1.5만명에서 2019년 70만명으로 확대되었음

8)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수입은 각각의 수입액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임. 2018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2019년 시행)으로 근로･종합소득세수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2018년 1.8조원에서 2019년 5.6조원
(+3.8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증가율도 전년보다 다소 둔화되었음

9) 과세표준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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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입액의 추이: 2015~2024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1조원에서 2024년 61.0조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세는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에 따른 근로･자녀장려

금 지급금액의 증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2022년까지 증가세가 점차 확

대되었으며, 2023년은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및 소득세 과

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정의 영향 등으로 증가

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2024년은 2023년도에 전부 반영되지 못한 소득세 하위 과세표

준 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하반기 명목임금상승률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